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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위기가구 정기발굴 조사 및 

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연료비 지원 계획

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개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가 

의무화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조사함으로써 

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,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

Ⅰ 추진근거

  「긴급복지지원법(‘15.7.1. 시행)」 제7조제2항(위기상황의 발굴) 신설

   *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

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-7554(2015.09.24.)호 「위기가구 정기발굴  

    조사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추진 계획」

 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-3828(2015.10.05.)호 「위기가구 정기발굴  

    조사 계획 알림」

Ⅱ 위기가구 정기 발굴 조사개요

  조사기간 : 2015. 10. 1. ~ 2015. 12. 31. (3개월)

   m 집중조사기간 : 2015년 4분기 주민등록일제 조사시

   m 동절기 연료비 지원 병행 발굴조사 (연료비 지원기간 : 10월 ~ 3월)

  조사대상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 

               어렵게 된 가구(또는 사람)



  조사방법

   m (직권조사) 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발굴

     – 쪽방촌, 고시원, 여관, 여인숙 등 주거 취약계층 집중 발굴·조사

   m (담당기구 공조) 보건복지콜센터(129)에서 상담·발굴·연계 시 신속히  

      현장방문 등 실시

   m (협력체계) 지역사회복지협의체, 동주민센터 직능단체, 이웃살피미,  

      복지위원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조사     

     – 발굴협력 신고의무자 : 의료기관 종사자, 교원, 공무원, 장애인  

       활동지원 인력, 별정우체국 직원,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

     – 응급지원관련 종사자 : 노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, 노숙인시설 및  

    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경찰관서, 119 응급구조대, 성폭력 상담소 등

     –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자 : 통·반장(이웃살피미), 직능단체,  

       학교사회복지사, 대한적십자사 봉사원, 복지도우미, 가스 검침원,  

       전기·수도 검침원, 종교단체 등

  홍보방법

   m 지역소식지, 구청 엘리베이터 자막방송,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

   m 동주민센터 직능단체, 도시·가스·전기·수도 등 검침원, 이웃살피미 등을  

      대상으로 홍보



저소득층에 대한
접근성이 높은 자

통반장, 음료배달원,
복지도우미, 가스검침원,

학교사회복지사 등

법상 발굴･신고 협력자

의사, 간호사 등
의료기관 종사자

교사, 복지위원, 공무원
사회복지시설 종사자
장애인활동지원인력
별정우체국 직원

위기상황에 처한 자를
발견한 사람 누구나

(이웃주민 등)

읍․면․동(주민센터)

응급상황 지원관련
종사자

노인보호 전문기관

아동보호 전문기관

노숙인 시설 및

노숙인종합지원센터

성폭력상담소

가정폭력상담소

경찰관서

119 구급대원 등

《발굴체계도》

Ⅲ 2015 동절기 긴급지원대상 연료비 지원 계획

  지원내용

  m 연료비 : 동절기(10월~3월)에 난방, 취사를 위해 기름, 가스,     

              전기, 연탄, 화목 등을 구입 및 사용 하는데 필요한 비용

  지원대상 : 긴급지원 주 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시설이용)를 받는 가구

  ※ 단, 공공기관, 타인의 주택 등에서 생활하여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
  

  지원기간 : 2015. 10. 1. ~ 2016. 3. 31. (6개월)

  지원금액 : 월 90,800원  

보건복지콜센터
(129)

긴급지원기관
(시･군･구청장)



  지원방법 및 절차

  m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

   ※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(10월~3월)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

  m 3개월 지원결정 가능 : 지원의 실효성 제고,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 

   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여 실시

  m 지원연장 가능 :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 

     경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 가능

   ※ 연장지원 심의 시 안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

Ⅳ 행정사항

 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자체 계획 수립 - 동주민센터

 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실적 보고 - 매월 5일한, 동주민센터

  위기가구가 연탄난로 등을 사용할 경우 화재 피해 발생 등 안타까운  

   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- 동주민센터

  지역소식지 및 구청 엘리베이터 자막방송 등을 통한 홍보 - 공보실

  홍보현수막 부착 - 복지지원과


